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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 변화와 사회과학 연구 윤리: AI, 데이터 혁명과 연구 진실성 문제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1. 들어가는 말

사회과학은 경험과학이다. 계몽주의 이래 종교적 세계관, 사회사상, 철학적인 논의에서 벗어
나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면서, 경험적 자료와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변동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
다.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경제, 정치, 사회, 제도, 조직, 심리, 문화 등)이 모두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면서, 다양한 사회과학이 등장하여 대학의 학과나 학회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특히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 변화의 내용과 방향
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이론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사회과학은 18세기 이래 사회변동을 먼저 
경험한 나라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태리 등지에서 발달하였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회과학은 20세기 들어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는 경험적인 데이터의 
축적과 이를 분석하는 기법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기반하고 있다. 20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함께 사회과학 연구에 유용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사회과학 데이
터 저장과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적인 기법의 혁신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대를 맞고 있다. 오늘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정보의 저장과 처리
가 가능한 컴퓨터의 발달과 디지털 기기의 등장은 자연과학과 공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세기 사회과학에 불어닥친 변화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데이터 혁명이라고 불리는 대
규모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례 연구나 문헌 연구가 19세기 사회과학의 주된 흐름이었다면, 20세기는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한 소규모 서베이 조사를 통한 추론 통계분석이 사회과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었다. 
21세기는 수치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규모 언어 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이라 
불리는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분석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표본조사
의 틀을 벗어나는 빅데이터나 행정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
어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샐가닉, 2020). 

둘째, 데이터 혁명과 관련하여 나타난 새로운 문제는 연구 진실성 문제이다. 이때 연구 진
실성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슈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분석 결과의 재현 가능성
(replicability)이다. 분석의 과학적 진실성을 보장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재현 가능성이다 
(Popper, 1959; Romero, 2019; Schmidt, 2009).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빅데
이터의 경우, 그것을 보장하기가 매우 힘들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 신용카드 사용자 분석은 
다른 시간대 신용카드 사용자 분석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자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에 다른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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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다. 또 다른 예는 한국에서 행정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 목적 외에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이유
로 데이터도 연구를 종결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의 타당성
을 다른 연구자가 검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연구자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
터에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시적인 행정데이터 이용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여, 행정데이터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다른 연구자들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자는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후자는 데이터에 대한 관료적 제약으로 과학의 핵심적인 이
슈인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관련된 ‘재현성의 위기(crisis of replicability)’가 나타날 수 있
다.  

셋째, 생성형 AI의 발달로 교육과 연구에서 AI 활용 범위가 커지면서 새로운 표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ChatGPT는 전 세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프롬프트에 따라서 다
양한 정보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때로 일반 연구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이룰 수 있는 것을 1~2초 사이에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ChatGPT를 
이용하여 연구 작업을 하는 경우, ChatGPT는 서너 명의 조교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ChatGPT를 이용하여 글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ChatGPT의 글을 논문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만 바꾸어 논문에 사용하는 경우, 전통적인 
연구윤리 문제 중의 하나인 표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저자의 글을 적절하게 인용하
지 않고 자신의 글처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표절 문제이다. 그러므로 ChatGPT가 생
성한 글을 논문에 사용하는 것도 표절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과학 연구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 가지 사회과학 
연구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쟁점과 대안을 논의한다. 먼저 다음 제2장에서는 전통적인 사회과
학 연구윤리 문제를 다루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환경변화가 사회과학 연구에 야기하
고 있는 실질적인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와 대응을 살펴본
다. 제4장에서는 생성형 AI의 확산과 연구윤리 문제를 논의한다. AI의 등장은 연구윤리와 관
련하여 대단히 혼란스러운 대응을 낳고 있다. AI의 기능이 커질수록 교육과 연구에서 더 다양
한 연구윤리와 관련된 쟁점이 대두되었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데이터 혁명과 AI 혁명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교육과 연구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연구윤리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한다.  

  
2. 사회과학의 연구윤리: 전통적인 이슈들

사회과학의 연구윤리는 시민적 윤리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윤리와 
학계에서 요구되는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윤리이다. 사회과학 교육과 연구가 지녀야 할 기
본적인 윤리는 연구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이자, 과학성을 높이기 위한 학계의 기본적인 
윤리이기도 하다. 

2.1. 사회과학 연구의 윤리성

 사회과학은 다양한 사회현상을 연구하지만, 모든 사회과학 연구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지녀야 할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과학 연
구 윤리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기본적인 윤리의 출발이다. 연구 분야에 따라서 연구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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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집단은 다양하다. 실업자, 장애자, 소수자, 노인, 나환자, 빈곤층, 부유층, 불법 체류자, 
촉법소년, 범죄자, 난민 등 실로 다양하다. 연구 대상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은 물론 연
구 대상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삼가는 것이 사회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적 생활의 토대이다. 

사회과학 연구윤리의 문제는 시민적 생활 윤리를 넘어서 교육과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학문 공동체 사회에서 인정되거나 혹은 기대되는 연구의 정직성과 신뢰성 문제이다. 연구윤리 
위반은 넓게 연구 부정행위(misconduct)로 표현된다. 사회과학 연구윤리는 연구 주제의 선택
부터 최종적인 연구 결과의 집필과 출판에 이르는 사회과학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연
구윤리라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 문제
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고려가 요구
된다. 

2.2 연구 주제- 아이디어 표절

연구 주제의 선정은 모든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첫 번째 과제이다. 어떤 주제
를 연구할 것인가? 기존의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
토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해결되지 못한 쟁점이나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도 기존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충
분하지 못한 기존 연구 검토가 이 단계에서 제기되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중요한 연
구가 이 단계에서 빠져 있다면, 부실한 연구라고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연구의 진실성과 관
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연구 진실성과 관련하여서든 기존 연구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연구 주제인 경우,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창의적인 연구라고 평가된다.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창의적인 논문이다. 기존 연구의 반복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을 가져다줄 
수 있는 논문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 이유이다. 모든 논문은 이전의 연구자들이 쌓아 놓은 성
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혹은 방법론적으로 부족한 연구일지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면 그것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맬더스의 인구론이나 루소의 불평
등 기원론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은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론들로 
인해서 현대의 발전된 이론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 대한 성실한 리뷰
는 대단히 중요한 학문적 논의의 출발이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논문 심사나 평가에서 심사자가 논문 토픽을 
가져가는 것이다. 논문지도 교수가 제자의 논문 일부 주제를 자신의 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논문 심사에서 제출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의 내용을 심사에 참여한 
심사자가 자신의 연구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Grossberg, 2008: 159).1) 이러한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는 외부자에게는 보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위 과정이나 심사 과

1) 미국역사학회 학술지 American Historical Review(AHR) 편집위원을 역임했던 Michael Grossberg
는 논문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자 메일을 통한 논문 발송과 심사 논평 수신을 제안했을 때, 
편집위원들이 전자 메일을 통한 논문 발송은 표절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여 그 계획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편집위원들은 전자 메일이 표절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고 Grossberg는 해석하였다. Grossberg(200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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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연구 부정행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논문이나 저서를 집필하는 경우, 저자가 아이디어를 대화

나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발전시킨 경우, 그것에 대한 인정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이 부재한 경우,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서 아이
디어 표절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포스너, 2009: 156-160). 물론, 이것은 윤리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2.3 연구 대상의 인권과 동의

사회과학 연구 중에서 작은 집단 연구나 생애사 연구에서 인터뷰나 참여 관찰을 통한 연구
가 많다. 이러한 연구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
련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논문이나 책에서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자의 동의와 허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연구에서 핵심적인 인터뷰 대상자의 승인은 연
구의 목적과 연구 결과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인터뷰 대상자의 인터뷰 내용이 다른 
사람과의 이해 충돌을 낳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인터뷰 대상자
의 사전 승인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사전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법적인 문
제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대상자의 승인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가 
승인을 했을지라도 논문이나 책에서 연구 대상자는 익명으로 처리된다. 연구 대상자가 그 논
문이나 책을 읽었을 때는 연구물 속의 특정 인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다른 
독자나 연구자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만약에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서
술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연구 전반에 대한 신뢰도(validity)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뢰도는 연구 대상자가 생각하는 것과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석된 
연구 대상자에 관한 서술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의 논쟁 이전에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 대상자의 동의나 승인을 넘어서 연구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또 다
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뷰 결과나 참여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이해
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대중 매체에서 보도되는 기사들
에서 익명의 면접자를 내세워 특정 사건에 대한 기자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인터뷰만을 
기사에 싣는 경우이다. 편의주의적으로 선정된 인터뷰 대상자에 덧붙여 편의주의적으로 해석
된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이 실리는 기사는 필연적으로 현실에 대한 왜곡된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  

2.4 사회과학 글쓰기 윤리성

사회과학 연구 결과의 집필은 학문 분야에 따라서 크게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인류학이
나 문화연구의 논문 형식과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논문 형식은 대단히 다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과학 학문 분야를 넘어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사회과학 저작물의 진실성은 많은 경우 표
절과 관련된다. 한국에서 계속해서 사회정치적 이슈로 제기되는 표절 문제는 아직도 한국에서
는 표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절 문제는 단적으로 인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적절한 인용이 이루어지면, 표절 문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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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이 없이 자신의 저작물처럼 사용하는 것이
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논문, 책, 강연, 블로그 글, 그림, 그래프, 동영상, ppt파일 등)을 사용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용하여, 저작물을 접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자 자신의 저작물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이다.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에
서 표절 문제는 문장이나 표현의 표절이지만, 최근에는 ppt나 이미지와 동영상 표절을 포함한
다. 

표절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가장 이슈화된 연구윤리 문제였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박사 출
신 장관들의 박사 논문 표절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1년 이후 3명의 장관이 시기를 두고 사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09년 독일 경제기술부 장관과 2009년부터 2011년 사임 직전까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Karl-Theodor zu Guttenberg(기민연합)는 박사 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와 동시에 장관직을 사임하였다.2) 2014년 교육부 장관 Annette Schavan(기민연합)이 
1980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사임하였다.3) 2020년 5월 19일 독일 여성가족부 장관 
Franziska Giffey(사민당)도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임하였다.4) 2021년 5월 13일 군 출
신인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총장 Robert Caslen은 졸업식 연설에
서 해군 제독 출신 총장이었던 William McRaven이 2014년 텍사스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 
일부를 자신의 말처럼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어 총장직에서 물러났다.5) 사임의 시기와 내용은 
달랐지만, 4명의 저명한 인사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표절이었다. 

표절 문제는 학위 논문이나 저명인사의 연설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수업 보고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접근이 용이해지면
서 표절 문제는 특히 인터넷 자료나 동영상과 같은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서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다(Dawson, 2021). 인터넷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조력자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여, 표절뿐만 아니라 대필을 포함한 다양 연구 부정행위를 촉발
시키고 있다.  

그러나 표절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표절 문제로 심한 내홍을 겪은 학회
들이 많고, 각 학회는 표절의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었다. 1987년 미국 역사학회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는 표절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면서 다섯 가지 점을 제시

2) 앙겔라 메르켈 정부 장관 중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메르켈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로도 언급된 
국방부 장관 Karl-Theodor zu Guttenberg의 표절 사건은 2011년 2월 2007년 바이로이트대 박사 
논문 Verfassung und Verfassungvertrage (헌법과 헌법 조약)의 475쪽의 절반 이상이 다른 사람
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1년 5월 1일 논문을 철회하고 독일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
러난 사건이었다. 이 표절 사건은 독일 언론들이 Guttenberg의 별명을 ‘Cut-and Paste 백작’, ‘Zu 
Copyberg,’ ‘Zu Googleberg’ 등으로 불러 표절이 전 독일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BBC, 2011).

3) Annette Schavan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2012년 연구 네트워크에 
있는 한 블로거가 가명으로 Schavan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표절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제기했고, 학위
를 수여한 뒤셀도르프 대학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논문에서 60군데 이상의 표절이 확
인되어 학위가 최소되면서. 2013년 2월 9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샤반은 대학의 판정에 불복하여 뒤
셀도르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대학의 박사학위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Wikipedia, 2024. 10. 12 접속).  

4) 베를린 자유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Franziska Giffey가 쓴 2010년 유럽연합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267쪽 중 46쪽이 표절이라고 만장일치로 판정을 내리면서 뒤셀도르프 대학이 2021년 10월 6일 
Giffey의 박사학위를 박탈하였다. 이 표절 사건으로 인하여 그녀는 메르켈 정부의 사민당 몫으로 맡
았던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5) 군 출신인 Robert Caslen 총장은 2011년 테러리스트 조직인 알카에다의 우두머리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작전을 지휘한 해군 제독 출신 William McRevan 텍사스 대학(오스틴 캠퍼스) 총장이 2014
년 텍사스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 가운데 여섯 줄을 McRevan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말처럼 사
용하여서 표절 문제가 제기되자 총장직을 곧 바로 사임하였다 (Anders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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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Grossberg, 2008: 160). 

1. 권한이 없이 다른 저자의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2. 다른 사람의 개념, 이론, 수사적 전략과 해석을 포함하는 윤리적 비행
3. 의도나 금전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 인정 실패
4. 법적 침해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적절한 인용이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미국 역사학회는 표절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집단적인 책임이라고 선언함

대학 수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6가지 표절의 요소가 제시된 경우도 
있다(Sutherland-Smith, 2008: 71-73). 

1. 대상(단어, 문장, 텍스트, 화면, 음성)
2. 이용 혹은 도용
3. 특정한 자료(책, 저널, 인터넷, 워킹페이퍼, 동영상, 음성 파일, 사진, ppt 등)
4. 행위자(학생, 연구자, 작가)
5. 적절한 사사나 인용 부재
6. 기만 의도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관계없음

표절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검색 엔진
의 발달과 AI의 발달로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표절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표절 검사 대
상도 쉽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과 AI를 이용한 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공유와 글쓰기의 영역까지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
히 중요한 이슈로 남는다. 

표절 문제는 때로 윤리적인 차원의 글쓰기나 자료 사용의 문제를 넘어서 저작권과 같은 법
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Murray, 2008: 173-182). 더구나 표절 판정으로 인하여 불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표절 판정을 내린 학회나 심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Grossberg, 2008). 독일 교육부 장관 Annette Schavan의 경우처
럼, 법원이 표절 여부 자체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학술적인 이슈로 제기된 표
절 문제가 표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법관에 의해서 표절 여부가 가려지는 상황에 이르
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더구나 명예훼손 이슈로 표절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표절 여부와는 
관계없는 다른 법적 쟁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2.5 자기표절 

자기표절은 이미 출간된 저자의 논문 일부를 적절한 인용이 없이 저자의 새로운 논문의 내
용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기존의 출간된 논문은 저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미 학회나 출판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된 
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에도 타인의 논문처럼 인용과 출처표시가 제시되어야 
한다. 

자기표절의 문제는 자신의 논문이나 책의 일부를 자신의 다른 글에서 적절한 인용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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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신의 논문을 자신의 책에서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핵심적인 이슈는 적절한 인용을 통해서 새롭게 제시된 
내용이 아니고 저자가 이미 다른 곳에서 썼던 내용이라는 점을 밝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독자는 마치 저자의 새로운 글을 읽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
종의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자기표절의 경우,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기표절로 인하여 경
제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출판사가 학회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자기표절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6 이중게재

 이중게재는 동일한 논문을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이다. 두 개 이
상의 학술지는 동일 언어 학술지일 수도 있고, 번역을 해서 서로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실제로는 동일 언어 두 개의 학술지보다 서로 다른 언
어 학술지인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논문을 한국 학술지에 게재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하
여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한다. 과거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국제학술
지 논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글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장려하고 번역료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중게재이다. 

이중게재는 연구 결과를 출간하는 과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독창성을 강조하는 학계의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다. 논문 심사를 거쳐서 기존 학계에 유의미하게 새로운 기여를 할 것으
로 평가되어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 이중게재는 이러한 학계의 학술지 출간과 관련된 규범
과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중게재는 연구실적 부풀리기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
주된다. 그리고 과거 한국의 대학들이 영어 논문 실적을 강조하여, 출간된 한글 논문을 영어 
논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행위는 이중게재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것을 대
학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단 양쪽 학술지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진에서 이중게재
를 허용한 경우에 이중게재는 연구 윤리상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2.7 저자 표시

저자 표시는 논문이나 글의 저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연구 성과의 인정과 저자의 역할과 책
임과 관련된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저자로 포함되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연구비 지원과 관련된 인사나 혹은 상급자를 공동 저자로 넣어주는 경우 부당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반대로 연구나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부당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전체 연구의 설계, 분석과 논문 작성
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지도 교수 이름으로 출간된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다. 

부당 저자 표시는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자, 부정확한 연구자 경력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의 이슈ㅣ31



을 만들어 내어 연구자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낳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왜곡된 저자 
표시가 이루어진 연구물이 임용이나 승진과 관련된 평가에 이용된다면,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조직 문화와 사회 윤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동 저자들의 경우, 연구 시작 단계에서 저자 표시와 관련된 명확한 원칙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 저자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하고, 저자 자격에 관한 
사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논문에 저자로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논문과 관련된 재정
적인 도움이나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경우에 저자 표시가 아니라 사사 표시를 통해
서 그 내용을 밝힐 수도 있다. 

3. 데이터 혁명의 시대 사회과학 연구윤리

20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강의와 연구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
과학의 핵심은 사회 현상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체계적
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경험과학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료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의식, 선택과 경험을 토대로 한다. 

디지털 혁명은 자료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21세기 사회과
학은 빅데이터와 행정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의 대두로 질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교육과 연구에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
털 혁명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연구윤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1. 빅데이터 혁명

빅데이터 혁명은 디지털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과 이를 활용한 상업적, 학술적 활동이 이전
의 ‘스몰 데이터’를 활용한 상업적, 학술적 활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변화를 지칭한다.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힘입어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
고, 이른 사회과학 연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빅데이터 혁명은 데이터 자체의 크
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과 이론적 변화와 연구 방법의 혁신을 모
두 함의한다 (이재현, 2013). 이러한 변화는 본질적으로 “컴퓨터 연산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Lazer et al, 2009; Lazer and Radford, 2017). 이를 통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
론의 종언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과정에 대한 이해
를 새롭게 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이해의 혁신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자 한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연구윤리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데이터 소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개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포털이나 특정한 기업
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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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검증 가능성과 관련된 과학적 타당성 문제로 제3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동일한 방법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재현 가능성
(replicability)의 문제이다. 빅데이터 혁명은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
하여 기존의 ‘스몰 데이터’와 ‘스몰 데이터 분석’과는 대단히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다 
(Rainer, Kenneth, Valeska, 2020). 

3.2 빅데이터와 재현 가능성의 문제  

빅데이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정형 데이터이다. 정형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서베이 조사와는 달리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흔적(digital traces)이 통제
되지 않는 정보의 흐름을 반영한다. 이것은 기후 현상을 알기 위해서 기압, 습도, 온도, 풍향 
등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날씨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조작을 할 수 없는 상
황과 유사하다. 한마디로 오늘날 빅데이터의 의미는 실험 데이터가 아니라 와전하게 관찰된 
데이터라는 특징이 있다. 빅데이터 연구자들은 이러한 비정형 관찰데이터 분석을 기존의 사회
과학 연구와의 차이라고 강조한다.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닌다.6)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라는 점이다. 대규모 데이터는 양적인 의미에서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는 
다룰 수 없는 데이터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Lazer and Radford, 2017: 20-21). 컴퓨터 테크
놀로지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축적,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해졌다. 
20세기 후반까지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데이터라는 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빅데이터가 
기존 사회과학의 흐름을 바꿔놓는 새로운 데이터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 
(Lazer. 2009; Brady, 2919; 살가닉, 2020).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21세기 새로운 사회과학의 흐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데이터 소유와 접근과도 관련이 있는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이다. 스
몰 데이터의 경우,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
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두드러진(robust) 결과가 얻어질 때, 과
학적 주장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빅데이터의 경우, 다른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
지 않다. 소셜 미디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소셜 미디어 자료는 
끊임없이 변화를 보인다. 조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인과적 추론을 포함하였을 때, 검증 자체가 어렵
다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이것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가 재현되지 않
아서 타당성 검증에 실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재현성의 위기(replicability crisis)를 더욱 심
화시킬 수 있다.7) 

6) 매튜 살가닉(2020: 38-65)은 빅데이터의 특징을 10가지로 제시한다: 큰 규모, 상시 접근, 비반응성, 
불완전성, 접근 불가능성, 비대표성, 변동성, 알고리즘에 기반한 교란, 지저분함과 민감함.

7) 2015년 Open Science Collaboration은 심리학 3대 학술지에 실린 논문 100편의 연구 결과의 타당
성을 검증한 결과 여러 기준에서 원래의 결과가 재현된 경우는 1/3~1/2 정도였다고 보고하였다 
(Open Science Collaboration, 2015). 검증 팀은 이러한 결과가 저널 편집자들의 기존의 연구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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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되는 연구 방법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연구 결과는 쉽게 왜곡을 낳을 수 있다. 특
히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론조사들은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해관계
에 따라서 여론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빅데이터의 경우에도 
학술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자체가 공유자원으로 수집, 보관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일회적으로 소수가 자료를 활용하고 폐기하는 경우, 학술적인 
검증과 객관적 확인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3.3 행정데이터의 소유권과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규모는 대규모이지만, 일반적으로 빅데이터가 지니는 무정형성과는 다른 특성을 지
니는 데이터가 행정 데이터(administrative date)이다. 행정데이터는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으
로 수집한 데이터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데이
터 규모가 대규모이지만, 정형화된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빅데이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 데이터는 개인들의 소득이나 자산 정보를 토대로 징세를 목적으로 수집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는 전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과 의료비 관련 행
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의료와 건강보험 징수에 필
요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행정데이터는 대체로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수
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로 학술연구나 정책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저장 장치의 발달과 대규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CPU의 발달로 오늘날 대규모 데이터를 
행정기관들이 보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연계시켜 행정 목적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
하기 시작한 것이 행정데이터이다. 행정데이터 구축과 활용은 북유럽에서 일찍 시작되었고, 
스웨덴의 경우 1968년부터 이미 행정기관들이 수집한 개인과 가구의 정보를 통합하여 전국민 
복지, 교육, 고용, 의료 등의 행정 목적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신광영, 2017). 상대적으로 
늦은 영국과 미국도 21세기 들어서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이나 연구가 발전하고 있다(유종
성, 전병유, 신광영, 이도훈, 최성수, 2020). 대표적으로,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Raj Chetty
가 주도하는 Opportunity Insights 연구팀은 미국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한 세대 간 소득이동 
연구를 통하여 미국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Chetty, Dobbie, 
Goldman, Porter, Yang, 2024; Chetty, Hendren, Grusky, Hell, Maduca, Narang, 
2017). 

행정기관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쳐서 수집된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패널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용정보원 자료는 개인의 고용과 관련된 변화를 모두 담
고 있다. 고용 상태와 고용 지위 변화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
단이이 정보를 받아서, 건강보험 지위 변화를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개인들에 관
한 정보가 일상적으로 수집되면서, 센서스 조사와 같은 10년 단위의 전국적인 조사도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행정데이터로 대체하였다. 198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센서스 조사를 총인구등
록부로 대체한 덴마크는 개인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개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개인별 정보를 지
속적으로 수집 및 등록하여 종단 데이터(longitudianal data)가 만들기 시작하였다. 핀란드는 
1991년,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2011년 이러한 통합행정데이터를 구축하여 교육, 의료, 고용, 

증하기 보다는 새롭고 혁신적인 내용을 다루는 논문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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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등 다양한 행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신광영, 최성수, 김영미, 2018). 이제 서구의 많
은 나라들이 20세기 후반부터 행정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행정과 연
구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3.4 행정데이터와 연구윤리

한국에서도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행정과 연구가 최근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통합 행정데
이터 구축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와 통합 행정데이터 구축은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행정부터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점증하는 행
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행정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도입되었음에
도, 빈곤층과 비 빈곤층을 판별하기 위한 자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인이나 가
구에 대한 소득, 고용, 자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행정데이터 구축과 연구가 2020년대 들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
에 사용하고 연구 종료 이후에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하다. 다른 연구자가 종
료된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가 타당한지를 검증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개
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행정기관들이 연구에 사용한 자료 유지 기간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폐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다른 연구자가 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
할 수 없다. 또한,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연구자 이외에는 종료 이전에도 다른 연구자들은 자
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료 제공 요청시 제출된 연구팀에 한해서만 자료 접근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은 학술 연구의 핵심이 재현 가능성(replicability)을 부정하는 것
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기 힘들다. 비실명화 처리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함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제약이 한국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4. AI의 발달에 따른 사회과학 연구윤리

AI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연구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많은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인
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연구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OECD 출판 자
료와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해지면서, 이제 학생들도 강의실에서 OECD 회원국들의 
상황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공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AI의 발달로 해외 논
문이나 저서에 대한 번역뿐만 아니라 이해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 논문 작
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료의 소스를 넘어서 자료의 요약과 연구 주제와 관련
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논문을 작성에 필요한 연구 계획과 논문 작성까지 AI를 이용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물론 이러한 것은 AI를 활용하는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인터넷과 AI의 발달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관련한 핵심적인 이슈는 연구자나 학생들이 AI
를이용하여 연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논문 작성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OpenAI사의 ChatGPT는 연구 논문을 대신 작성하는 것까지 
가능할 정도로 혁신적이다. ChatGPT가 초고를 작성하고, 연구자가 그것을 검토하여 최종적으
로 논문을 완성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통
적인 사회과학의 연구윤리가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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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발전에 따라서 등장하는 사회과학 연구윤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표절이고, 다른 하나는 저자 표시 문제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적절한 인용이 없
이 저자가 자신의 창작물인 것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이다. 예를 들어, 
ChatGPT가 작성한 글을 연구자가 논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자는 저자인 ChatGPT의 창
작물을 연구자의 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저자 표시의 문제는 ChatGPT의 역할과 기여는 최
종적인 연구물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ChatGPT도 공동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가? 

4.1 AI가 제기하는 문제

표절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한 OpenAI사의 ChatGPT4o
의 답변을 예로 사용하였다. 한국의 초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ChatGPT4o를 이용한 분석은 
2024년 10월 13일 15시 56분에 실시되었다. 필자가 사용한 프롬프트는 “한국 저출산의 원인
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였다. ChatGPT4o이 생성한 답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래에
서 구체적인 원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요인
- 양육비 부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교육비, 주거비 등)이 매우 높습니다. 사

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은 가정의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증가와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 경제적 안정 없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높습니다.
- 주거 문제: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주거 안정성의 부족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2. 사회·문화적 요인
- 성별 불평등: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결혼 후 경력 단절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출산을 꺼리게 만듭니
다.

- 장시간 근로 문화: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와 기업 내 유연 근무제 미비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병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 개인주의 확산: 개인의 행복과 자기 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이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3.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 비혼 증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면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결혼과 출산의 연계 약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 정부의 출산 정책 한계
- 복지 제도의 미비: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들이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예: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지원 강화)보다 일회성 금전적 지원에 치중되어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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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환경의 부족: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부족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고르지 않아서 맞
벌이 부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 노후 불안: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

지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적 비용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노동력 부족, 고령화 사회 부담)도 

사회 전반에 걸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결론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고용 불안, 성별 불평등, 가족

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성평등 강화, 주거 문제 해결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OpenAI, 2024). 
-----------------------------------------------------------------------------

ChatGPT4o에게 “경제적 원인에 대해서 2페이지로 좀 더 자세하게 답해주세요. 참고문헌까
지 포함해서”를 프롬프트로 입력해서 얻은 ChatGPT4o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경제적 요인 분석

초록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경제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양육비 부담, 고용 불안정, 주거비 상승과 같은 요인들이 출산율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 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혼 및 자
녀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한다.

1. 서론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
는 장기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김현무,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들이 출산율 저하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경제적 요인의 분석
2.1.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한국의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압박을 느끼며, 경제적 이유로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현상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다(김희경, 2013)

.2.2. 주거비 상승과 경제 불안정
수도권 중심의 높은 주거비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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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세난과 높은 매매가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고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은 가정 형성과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0)

.2.3. 고용과 경력 단절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큰 문

제로 남아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우려하며 자녀 출산을 미루
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유연 근무제와 가사 노동의 성평등 부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김현무, 2023)

.2.4. 노후 대비와 자녀 출산의 연계 약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제도의 불확실성은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다. 자녀가 더 이상 노후 보장의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김희경, 2013)

.3.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서 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유연 근무제 도입, 주거 지원 강화, 가사 
노동의 성평등 제고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희경 (2013).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현무 (2023).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05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여기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다양한 프롬프트를 활용하면, ChatGPT4o을 이용한 논문 작성
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프롬프트 활용능력에 따라서 논문 초고 작성과 논문 편집도 가능하
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발달은 교육과 연구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관련하여 새로
운 법적, 윤리적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4.2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Agency)은 2018년 컴퓨터 알고리즘이 만든 영상물의 저작권 등
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핵심적인 이유는 저작권법은 인간 활동의 산물만을 법적 보호의 대상
으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 때문이었다.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법적 보호의 대
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저작권청은 1870년 창립 이래 저자(authorship)는 오직 인간에게
만 적용되고,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적용된다는 원칙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인간 활동
의 산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변화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에 직면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새로운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 폭증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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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 10일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 이슈
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였다(Copyright Office, 2023). 미국 저작권청이 제시하는 새로
운 저작권의 개념은 한편으로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술 혁신
의 내용을 인정하는 절충안이다. 오직 인간 활동의 결과물만을 대상으로 소유권이 주어지며, 
인간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글, 이미지, 그림, 동영상 등도 테크놀로지를 활
용한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의 결과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AI에 의한 창작물
의 경우에 그것이 기계적인 AI의 작동에 의한 결과물인지 아니면 AI를 이용한 사람의 창의적
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AI는 도구로만 사용된 것인지가 저작권 판정의 관건이 된다. 그리
하여 저작권청은 저작권 신청자가 “인간이 만든 내용(human-authored content)”과 AI에 의
해서 만들어진, 즉 “AI가 만든 내용 (AI content)”이 어떻게 전체 창작물에서 배치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U.S. Copyright Office, 2023: 16193). 결과적으로, AI 사
용이 무조건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과거의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해
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체 저작물 중에서 인간이 기여한 부분과 AI가 기여한 부분을 구분한다고 할지라
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AI가 기여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만들어진 저작물과 유
사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글, 그림, 곡, 영상, 이
미지 등)은 일률적으로 저작권청이 원칙에 의해서 저작권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U.S. Copyright Office, 2023: 16192). 

2023년 3월에 이루어진 AI와 관련한 저작권 이슈에 대한 미국 저작권청의 대응은 대단히 
늦은 것이었고, 이후 관련된 여러 쟁점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저작권청은 
2024년 7월에 AI 개발자, 작가, 연구자, 예술가,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
고 AI 관련 보고서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I Digital Replicas를 발간
하였다. 그 보고서는 테크놀로지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창의적인 디지털 복제만
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4.3 AI의 발달과 연구윤리

AI의 발달은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윤리에 도전하고 있다. 표절과 관련하여 AI가 작성한 글
을 연구자나 학생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나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2003년 호주 뉴캐슬 대학의 표절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말레이시아 
뉴캐슬대 분교 경영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아이언 펀스(Ian Firns) 교수가 표절을 한 학생
들을 과목 낙제시켰다. 그는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받은 웹사이트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대학에 보고하였다. 그러한 일을 모르는 다른 교수가 그 학생들 보고 채점을 다시 부
탁받고 합격시켜 학생들이 학위를 받았다. 펀스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그 일이 
미디어에 알려졌다.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 
ICAC)가 구성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5년 ICAC 보고서에서 경영대학원 원장과 경영대 
학장이 표절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을 밝혔고, 말레이시아 분교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적절한 표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부총장이 이 문제를 대학 위
원회(Academic Senate)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호주 교육부 Bre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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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son 장관은 표절 사건으로 뉴캐슬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호주의 고등교육 기관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염된 물건이 비로 작은 부분일지라도 시장에서 평판에 큰 손실
을 입혔다... 국가 전체의 평판이 하락하였다”고 뉴캐슬 대학 표절 사건을 비판하였다 
(Sutherland-Smith, 2008: 60-61). 호주 뉴캐슬 대학의 사례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국내외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신뢰와 권위를 잃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연구윤리의 준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AI의 발달로 인터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이 전통적인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대두
되고 있다. AI는 인터넷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연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은 AI의 활용이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불가피한 시대가 되었다
는 점이다. 그렇다면, 연구와 관련하여 AI의 활용 범위와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현
재까지 이루어진 국제 학술단체나 대학의 기준은 AI의 도움을 받은 작성된 부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즉, 논문이나 책의 어떤 부분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되었는지를 논문이나 
책에서 직접 밝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는 2013년 12월 학술 논문 작성에 AI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문 작
성, 저자 표시와 논문의 신뢰도와 관련된 다섯 가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APA 출간을 목적으로 생성형 AI가 논문 초고 작성에 사용되었을 때, AI의 사용이 방
법론에서 명시되어야 하고 인용되어야 한다. 

둘째, AI는 APA의 학술 논문 저자가 될 수 없다. 
셋째, APA 학술 논문에 AI가 인용되었을 때, 저자는 소프트웨어 인용 템플릿을 사용하여, 

AI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되었는지를 방법론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
다. APA 출판물 저자들은 추가적인 자료 전체를 AI 결과물로 업로드해야 한다.

넷째, 저자는 논문의 정보 정확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자는 AI가 제공한 정보와 인용을 
증명해야 한다. 저자들은 편집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공개해
야 한다. 

다섯째, 제출된 내용은 AI 도구에 입력될 수 없다. 과정의 비밀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https://www.apa.org/pubs/journals/resources/publishing-policies 2024년 10월 11
일 접속)

그러나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 표절 의혹이나 연구윤리 문제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논문 전체의 초고나 최종적인 논문 
전체를 AI이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준에서 학생들이 제
출하는 레포트의 상당 부분을 현재 수준의 ChatGPT가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APA의 가이드라인도 한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서 계속해서 학
회의 AI 관련 규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학들의 AI 관련 대응정책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 1>은 2023년 
AI에 대한 미국 100개 대학 정책의 다양성 보여주고 있다. 51%의 대학들이 강의를 담당한 
교수가 AI 사용과 관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프린스톤, 코넬, 하버드, 예일과 
같은 사립대학들과 UC-버클리나 위스컨신 대학과 같은 주립대학들이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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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다음 아무런 정책이 없는 경우도 27%에 이르고 있다. 시카고 대학, 존스 홉킨스, 타
트머쓰와 같은 사립대학들과 미네소타와 노쓰캐롤라이나 대학과 같은 주립대학들이 이러한 입
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교수가 허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경우는 MIT, 스
탠포드나 UCLA 등이다. 완전하게 허용한 대학은 4%에 불과하며 이들은 듀크, 보스톤 대학 
등이다. 

미국은 연방 정부 수준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은 있지만, 연구윤리 차원의 정책은 없
다. 저작권은 법적인 차원의 문제이지만, 연구윤리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교육기
관의 자율적인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AI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표 1>은 미국 100개 대학 AI 정책 분포 (2023.6.5.)
=======================================================
항목 분포
-------------------------------------------------------
정책 없음 27%
교수가 금지하지 않으면 허락  4%
강의 담당자가 결정 51%
금지, 개별 강의 담당자 허락 가능 18%
-------------------------------------------------------
자료: Scribbr (https://www.scribbr.com/ai-tools/chatgpt-university-policies/ 2024

년 10월 13일 접속)

그러나 최근 스탠포드 대학은 강의 담당 교수의 강의 계획서에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8) 강의 계획서에 수강생들의 AI 사용과 관련한 담당 교수의 가
이드라인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은 강의 공동자료(Teaching 
Commons)를 강의 담당자들에게 제공하면서 AI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AI 강의 안내(https://teachingcommons.stanford.edu/teaching-guides/2024년 10월 
8일 접속)는 AI를 강의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의 담당자가 AI를 교육과 수업 진행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한다. 이 가이드는 강의 담당자가 AI 사용시 위험(오류, 프라이버시 침해, 편견과 고정관
념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학문적 성공을 위해서 AI을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5. 결론

이 글은 전통적인 연구윤리 이슈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구환경의 변화가 제
기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윤리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연구윤리 이슈들은 데이터 혁명
이나 AI혁명 등의 급격한 사회과학 환경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스몰 
데이터’를 대체하는 ‘빅데이터’나 행정데이터는 모두 컴퓨터 저장 장치와 중앙처리장치의 발달

8)https://teachingcommons.stanford.edu/teaching-guides/artificial-intelligence-teaching-guide 
2024년 10월 1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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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힘입고 있다. 또 다른 과학기술 혁명인 AI 혁명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학술연
구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연구윤리 문제가 새로운 환경변화로 더 복합
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전통적인 연구윤리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진실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다. 연구의 진실성은 연구 첫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구상과 최종적인 집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21세기 이 과정에서 큰 변화가 불어닥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대학이나 학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된 이유는 빅데이터와 행정데이터가 한국 사회과학 연구에서 아직 주요 흐름으로 대두되
지 못했다는 점과 생성형 AI도 연구와 교육에서 아직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두 가지 데이터 혁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문제도 있다. 한국처럼 논문 편수를 강조하는 대학평가에서 장기간에 걸
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연구는 크게 선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생성형 AI
가 학생 교육과 교수들의 연구에 많이 활용되지 않아서 AI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인식
되지 못한 점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빅데이터와 행정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급격히 확산되
고 있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고, 생성형 AI 활용도 대단히 빠르게 교육과 연구에 활용되고 있
기 때문에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것임은 분명하다. 대학과 학회 수준에
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윤리 규정 제정과 집행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와 행정데이터 관련하여서는 연구 결과의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에 사용된 
빅데이터와 행정데이터를 학회나 통계청과 같은 데이터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예 5년) 동안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데이터 규모가 크지만, 데이터 저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테크놀로지가 발전했고,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구의 엄밀성
과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 결과의 재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데이터 접근성과 재현성을 높이는 것이다. 제3의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데이
터 보관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혁신적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이에 대응하는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글쓰기를 포함한 학문적 진실성의 문제는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강
조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인터넷과 AI 사용
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사용과 AI 사용
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습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더 이른 나이부터 교육과 연
구와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전 사회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인
식과 실천은 더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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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갑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

대학 실험실 창업시대의 연구윤리 쟁점들

첨단과학 기반 창업
젠넨텍(Genentech, 1976) 
Stanford, UC 유전자재조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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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Owns What?

• 대학실험실 - 대부분 정부지원

• 정부지원 연구 특허는 누구의 소유?

• 정부/대중의 소유? 특히 (생)의학 연구

• 대학/연구자의 소유가 될 수 있는가?

• 특허의 확실성 없이 창업 가능한가?

대학실험실기반 특허의 소유

1977  UCSF ,  

UCSF       
      

“ /     ” 

First genetically-engineered drug product – Hum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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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돌 법안, 대학실험실기반창업
1974-80년 특허 논쟁을 통해 1980년 제정, 공공자금-기반 특허의 대학/연구자 소유

• 유전자재조합특허
• 젠넨택의 성공(신약개발 등)

• 젠넨택 IPO 1980

• 스탠포드/UCSF는 Earned $250 
million (1980-1997) [인플레이션 감
안, 현재 6천7백억원 쯤)

대학실험실기반 창업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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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활동에서 특허, 상업화 유인

• 1939, 스탠포드 물리학자: “과학과 특
허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 
(공개와 비밀의 차이, 진리와 돈) 

• 상업적 유전자 클로닝을 위한 경쟁

• UCSF/Genentech/Biogen

• 실험의 성공과 경쟁, 돈과 위험/안전: 
pBR322 규제 전 이용 논란, DNA 
fragments 약탈 논란

대학실험실기반 창업의 윤리

• 불확실한 과학실험을 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생의학 연구가 의학, 
신약개발에 응용될 수 있도록 열망했던 
연구진들에 열정적 노력의 과정에 나타
난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들이라 변호?

• 신기술 위험에 대한 윤리적, 법적 고려들

• 실험실 안전에 관련된 규제

• 건전한 실험실 문화: 
교육, 인정(credit), 보상(특허, 금전 등)

대학실험실창업의 도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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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실험실 창업 제도 현황

• 대학실험실 창업 관련 법적 제도 정비로 미국과 유사, 혹은 더 유연한 형태로 교수/대학원 
창업 장려

• 일례로 서울대 주8시간 제한 제외 겸직활동 시간 제한 없음

• 대학실험실 창업이 연구자에게 혁신을유인하고, 공공 R&D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경제성
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믿음

• 실제 미국에 비해 대학의 총 연구비 대비 교수 창업 수와 국가 GDP 대비 교수 창업 수는 
한국이 각각 미국보다 3.8배 많음 (김석관, STEPI Insight, 2022)

해외 대학실험실 기반 창업 규정 (교수창업)
스탠포드 대학의 사례 (Stanford Technology Licensing Start-up Guide, 2016)

• 대학에서의 연구와 기업에서의 업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리해야 한다.

• 회사에서 자문 역할만을 담당해야 하며,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분기당 최대 13일로 제한)

• 회사의 경영진으로 참여하려면 휴직을 해야 한다.

• 회사를 대리해서 대학과 협상할 수 없다(주로 기술이전 상황에서).

• 회사로부터 선물이나 연구용역을 받을 수 없다.

• 대학의 연구원이나 교직원을 회사의 업무에 참여시켜서는 안 되고, 회사 직원은 대학에 소속될(a liated) 수 없다.

• 회사 직원을 대학 연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 재학 중인 학생이나 다른 주니어 교수를 회사 활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 회사 업무를 위해 대학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Pipelining: 교수가 창업 후 창업 기업의 관심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학교에서 지속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 스탠포드 대학은 스타트
업의 연구개발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후속 연구에서 새로운 발명이 나와도 대학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도 기술이전의 기회를 줄 것이
다. (김석관, 2021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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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 교원창업규정 주요 내용
한국연구재단(2022),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

한국에서 대학실험실 창업 관련 윤리적 고려
이해충돌

• 실제 규정이 미국에 비해 창업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어 다양한 윤리적 고려와 문제 발생

• 일례로 대학원생의 창업기업 업무에 참여 가능 (학생의 연구역량에 도움될 때로 제한) 

• 이에 여러 차원의 이해충돌문제 발생

• 교육과 연구 (학생을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 기업의 연구 보조) 

• 연구결과물의 학술적, 상업적 이용 (학술적 출판과 기업 비밀 등의 문제)

• 과학적 인정 및 지식재산권 지분 배분 (업적의 인정과 특허 등의 지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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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실험실 창업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관리

• 교원창업 겸직 상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명문화 필요

• 교원의 직무발명, 교원창업기업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극히 예외적 

• 교원이 기업연구원으로 파견근무, 소유권 문제 (Stanford Vs. Roche, 2011)

• 교원이 전용실시권 계약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대학의 경제적 이익 침해 가능 
(툴젠, 서울대 논란, 2019)

• 미국의 경우, 교원창업기업이 창업교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여 공동연구를 수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연구원이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외 대학실험실창업 기업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 연구진실성 (위변조, 표절, 연구비 부정 등)

• 연구실 안전 (신기술 위험)

• 생명윤리 

• 연구개발성과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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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are individuals identified by the research group to have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reported work and agree to be 
accountable for these contributions. In addition to being accountable for 
the parts of the work he or she has done, an author should be able to 
identify which of their coauthors are responsible for specific other parts of 
the work. In addition, an author should have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the contributions of their co-authors. All authors should review and 
approve the final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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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ysics paper with 5,154 authors has, as far as anyone knows, broken the record for the largest number of 
contributors to a single research article. Only the first nine pages in the 33-page article, published on 14 May, 2015 
in Physical Review Letters, describe the research itself including references. The other 24 pages list the authors 
and their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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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SA Twins Study: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a year-long human space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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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among those dedicated to improving academic research, 
we continue to refer to academic outputs as “last-name-of-first-
author’s paper”, for example, “Smith’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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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eed of .. .. 
Reliability 
Honesty 
Respect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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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Quality and integrity
Collective benefit
Equity and fairness
Diversity and inclusiveness

Guiding principles
Transparency, scrutiny, critique and reproducibility
Equality of opportunities
Responsibility, respect and accountability
Collaboration, participation and inclusion
Flexibility
Sustainability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의 이슈ㅣ71



10/8/2024 KCSE / SNU 33

Bethesda Statement on Open Access Publishing
11 April 2003, the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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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pen access is not an end in itself, but a means to further ends. Above all, it is a means to the equity, quality, us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research. Our four high-level recommendations address systemic problems that obstruct progress toward these ends.
1. Host OA research on open infrastructure. Host and publish OA texts, data, metadata, code, and other digital research outputs on 
open, community-controlled infrastructure. Use infrastructure that minimizes the risk of future access restrictions or control by 
commercial organizations. Where open infrastructure is not yet adequate for current needs, develop it further.
2. Reform research assessment and rewards to improve incentives. Adjust research assessment practices for funding decisions and 
university hiring, promotion, and tenure decisions. Eliminate disincentives for OA and create positive new incentives for OA.
3. Favor inclusive publishing and distribution channels that never exclude authors on economic grounds. Take full advantage of OA 
repositories and no-APC journals (“green” and “diamond” OA). Move away from article processing charges (APCs).
4. When we spend money to publish OA research, remember the goals to which OA is the means. Favor models which benefit all 
regions of the world, which are controlled by academic-led and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avoid concentrating new OA literature 
in commercially dominant journals, and which avoid entrenching models in conflict with these goals. Move away from read-and-
publish agreements.

February 14, 2022

6957 individuals and 1612 organizations have added 
their names to th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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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Strong suppor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erman Research Federation (DFG) have welcomed the principles. In a statement, the DFG said 
that it supported the “landmark recommendations”.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a situation arise in which the 
availability of funds determines participation in academic discourse,” it said.

NO; The principles lack clarity as to how the no-pay model would be achieved in practice.

Some academics have welcomed the proposed open-access plans. But publishing-industry 
representatives warn they are unrealistic and lack detail.
The European Union’s council of ministers has called for the bloc to implement a ‘no pay’ 
academic-publishing model that bears no cost to readers or authors. 

Katharine Sanderson

Focus on integrity
The conclusions als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tegrity in publications, and recommend that member states 
make efforts to tackle predatory journals and paper mills — companies or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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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re board resigns over actions of academic publisher whose profit 
margins outstrip even Google and Amazon

More than 40 leading scientists have resigned en masse from the 
editorial board of a top science journal in protest at what they 
describe as the “greed” of publishing giant Elsevier.
The entire academic board of the journal Neuroimage, including 
professors from Oxford University, King’s College London and Cardiff 
University resigned after Elsevier refused to reduce publication 
charges.
Academics around the world have applauded what many hope is the 
start of a rebellion against the huge profit margins in academic 
publishing, which outstrip those made by Apple, Google and Amazon.
Neuroimage, the leading publication globally for brain-imaging 
research, is one of many journals that are now “open access” rather 
than sitting behind a subscription paywall. But its charges to authors 
reflect its prestige, and academics now pay over £2,700 for a 
research paper to be published. The former editors say this is 
“unethical” and bears no relation to the costs involved.

Elsevier, a Dutch company that claims to publish 18% of the world’s 
scientific papers, reported a 10% increase in its revenue to £2.9bn last 
year. But it’s the profit margins, nearing 40%, according to its 2019 
accounts, which anger academics most. The big scientific publishers keep 
costs low because academics write up their research – typically funded by 
charities and the public purse – for free. They “peer review” each other’s 
work to verify it is worth publishing for free, and academic editors collate it 
for free or for a small stipend. Academics are then often charged thousands 
of pounds to have their work published in open-access journals, or 
universities will pay very high subscription charges.
Stephen Smith, professor of biomedical engineering at Oxford University 
and formerly editor-in-chief at Neuroimage, said: “Academics really don’t 
like the way things are, but individuals feel powerless to get the huge 
publishers to start behaving more eth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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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ccess ‘at any cost’ cannot support 
scholarly publishing communities

The EU Council’s recent call lead current momentum establishing Open Access for “no pays” 
vs. “reasonable costs” of publication vs. “at any cost” over the past two decades.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Budapest, Berlin, and Bethesda Open Access declarations in the early 
2000s,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s the vision of scholarship that’s “free to read” – but not 
“free” or even affordable to publish, with some arguing that the latter wasn’t the point.

Last update:21 Septembe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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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jacking 
Phishing

Predatory, Potential, Possible, Probable, or 
Susp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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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ccept articles for publication — along with authors’ fees — without performing 
promised quality checks for issues such as plagiarism or ethical approval.

The definition
The consensus definition reached was: “Predatory journals and publishers are entities that prioritize self-
interest at the expense of scholarship and are characterized by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deviation from 
best editorial and publication practices, a lack of transparency, and/or the use of aggressive and indiscriminate 
solicitation practice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3759-y?utm_source=fbk_nnc&utm_medium=social&utm_campaign=naturenews&sf226013794=1&fbclid=IwAR0dLYM9KZ-SXeDRpGEqW0Zn9vioMAET6QMIdUa7eDeeJNCBf9gNP-jy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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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MDPI a predatory publisher?  Paolo Crosetto

Number of Special Issues at 74 MDPI journals with an IF. *
open special issues with a closing date in 2021 

Across the 74 journals, there were 388 Special 
Issues in 2013, about five per journal. In 2020, 
there were 6756 SIs, somewhat less than 
a hundred per journal. The provisional data for 
march 2021 counts 39687 SIs that are open and 
awaiting papers — about 500 per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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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AR 2023. 5:55 PM | BYJEFFREY BRAI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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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RISTOS PETROU | SEP 18, 2023

Fast publishing, a high 
acceptance rate, and a 
low APC are 
unattractive to authors 
if they are not 
accompanied by a good 
(or in some cases, any) 
Impact Factor and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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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publishers have seen an increase in research integrity issues stemming 
from systematic manipulation of the publishing process. Paper mills are at the heart of 
this. The scholarly publishing industry organization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describes paper mills as “profit oriented, unofficial and potentially illegal 
organizations that produce and sell fraudulent manuscripts that seem to resemble 
genuin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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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mills circumvent journal security by doing two things: manipulating identiti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publishing process, and fabricating content that gets published. 
Journal security is thus critical for trustworthy research communication. Without it, paper 
mills and other schemes will continue to fill journals with fabricated content, and damage 
society’s trust in peer review and journal publications. The scale of the problem will 
only increase as technology, like generative AI, becomes more widely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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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y Else; 

In a preprint1 posted on the arXiv server in December 2021, Abalkina describes an analysis of more than 1,000 a
uthorship offers, together worth more than US$6.5 million, published in 2019–21 on a Russian-language websit
e called International Publisher. She has now linked 460 published papers to the adverts. (International Publish
er did not respond to Nature’s request for comment.)

In July 2022,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ing Technologies in Learning retracted 30 papers linked to advert
s on International Publisher. The retraction notices say that the work was connected to a “criminal paper mill se
lling authorships and articles for publication in several online journals to paying customers”. The blog Re
traction Watch highlighted this case in an investigation into International Publisher published in December 2021. “
Generally, these things are really difficult to prove,” says Tim Kersjes, a research-integrity manager at Springer N
ature in Dordrecht,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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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atory journals accept papers (and collect publication fees) 
regardless of quality. A 2017 analysis of predatory journals in the 
database Scopus found that the share of publications in such 
journals by South African researchers was roughly five times
those for the United States and Brazil, and two-and-a-half times 
that for China, which is frequently criticized for boosting 
publication numbers in inferior journals 
(see go.nature.com/2tecsqx). 

10/8/2024 KCSE / SNU 55

82ㅣ2024 연구윤리포럼



, 

( )

10/8/2024 KCSE / SNU 56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의 이슈ㅣ83



The InterAcademy Partnership (IAP) is a global network consisting of over 140 national and regional 
member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It was founded in 1993 as the InterAcademy
Panel (IAP). In 2000, the IAP founded the InterAcademy Council (IAC) and the InterAcademy Medical Panel (IAMP). 
The partnership was established in 2016 when it merged the three inter-related networks into IAP for Health 
(formerly IAMP), IAP for Science (formerly IAP), and IAP for Policy (formerly IAC).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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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integrity is doing the right thing, knowing that 
nobody’s going to know whether you did it or not.” 
– Oprah Winfrey

No matter how educated, talented, rich, or cool you believe 
you are, how you treat people ultimately tells all.
Integrity is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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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challenges of 
predatory journals

Journal of the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eo
logy, Volume: 32, Issue: 9, Pages: 1441-1449, First published: 

05 May 2018, DOI: (10.1111/jdv.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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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아카이브 연구의 윤리” 에 대한 토론문

노영희 (건국대 인문사회융합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신지은 교수님의 "과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아카이브 연구의 윤리"라는 주제의 
발표자료는, 아카이브 연구의 본질과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
카이브 연구에서 중요한 원칙은 공익과 개인 권리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1. 기업비리문서의 공개여부와 관련된 논의 
첫째, 공익을 우선시하여 자료를 공개한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으로, 역사적 진

실을 밝히고, 기업의 불법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나 이미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정보 공개로 인해 해당 인물의 가족이 명예훼손이
나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남겨둔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
호하고, 해당 인물의 가족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지만,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비공개로 남아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리와 같은 정보는 공익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것은 
미래 연구나 사회적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료의 일부만 공개하여 공익과 개인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 자료의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공익을 도모하면서도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지만,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은 정보의 완전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공개된 자
료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익과 개인 권리 
사이에서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됩니다. 따라서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로 처리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하는 절충안을 선
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가장 타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자, 법률가, 사회학자 등의 융합적인 접근과 시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발표자가 말씀하신대로, 아카이브는 개인, 기관, 정부 등의 활동에서 생성된 다양한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카이브는 단
순히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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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의 사례들과 윤리적 고려사항 
1) 캄보디아 S-21 수용소 아카이브
캄보디아 S-21 수용소 아카이브는 사회적 정의와 투명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증거로서의 역할(역사의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를 고발하고,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기여), 역사적 진실을 밝
힘(과거의 사건을 정확히 복원하고, 역사의 진실을 후세에 알림), 사회적 정의 실현(범
죄나 불법 행위를 증명함으로써 억압받고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 투
명성 확보(기록을 보존하고 공개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
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2) 사망한 환자의 정신 건강 기록
- 발표에서 의미하는 바를 말씀하셨고, 이와 관련하여 기록의 기밀 유지 기간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간이 지나면 기록의 공개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해석과 관련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
문가들의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함 

3) 홀로코스트 사진의 지속적인 재순환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 자연인에 관한 정보 ‘ 이므로 사망했
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단독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
의 개인정보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사망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에는 포함되
지 않으나 정보통신망법 제 49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법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
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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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후손이나 공동체가 기록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관리방식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익명화의 부작용
- 익명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분적 익명화나 대체 설명 제공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기록의 역사적 중요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
형 잡힌 접근이 필요

- 부분적 익명화: 개인의 구체적인 신원 정보를 숨기면서도 사건의 주요 맥락이나 
사회적 배경은 유지하는 방식

- 대체 설명 제공: 특정 인물의 이름을 삭제하는 대신, 그 인물이 속했던 사회적 맥
락이나 역사적 역할을 설명하는 보충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록의 맥락을 유지 

- 동의 기반 익명화: 기록의 당사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익명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 역사적 및 사회적 배경 설명 강화: 해당 기록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여, 
기록에서 빠진 정보를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3. 정책적 제안 
사실 연구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발표자가 제기한 여러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발표자가 제안한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윤리 교육, 그리고 
윤리적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발표자가 제안한 제안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제안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가이드라인 (명확한 기준 포함 필요) 
- 공익을 위해 중요한 정보라도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기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과 명확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포함 필
요 

2) 대상별 맞춤형 체계적인 연구윤리 교육
-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방법 교육 필요: 기록의 보존과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어

떤 윤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
- 아키비스트, 연구자,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연구자, 기

록자, 학생 등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도 개발 필요
-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아카이브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아키비스

트,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의 이슈ㅣ123



3) 윤리적 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전문가시스템처럼 특정 주제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시스

템 구축
- 다양한 사례와 판례 등을 제시하여, 이용자 질의가 있을 때 최소한의 의사결정뱡

향을 제시하고 연관된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공동체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고민 
- 특정 기록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민감한 문제일 경우, 그 기록을 단순히 아카이

브 관리자와 연구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록과 연관된 사람들 또는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 민감한 기록이 포함된 아카이브 자료에 대해 관련된 공동체와 협력하여, 기록 관
리 및 공개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에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델, 즉 공동체 
협력 모델 구축 필요

5)  기록의 부분적 공개 및 동의 시스템 강화 
- 부분적 공개와 익명화의 결합?: 특정 기록이 전체적으로 공개되기에는 민감하지

만, 그 일부만 공개함으로써 공익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부분 공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신중하게 익명화하는 시스템을 도입)

- 동의 기반 아카이브 구축 필요: 생존자나 당사자가 있는 기록의 경우, 아카이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시스템 구축 고민 

6)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 도입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록의 민감한 부분을 자동으로 필터링하거나 암호화하

는 기술
-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PETs)이나 블록체인 

기반 기술으 도입 고민

7) 국제 표준과 협력 강화
- 디지털 아카이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통된 윤리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배경에서 아카이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인 협력 모델 개발 필요, 글로벌 표준의 제정 가능성 검토 필요 

8) 윤리적 AI 기반 아카이브 관리 도입
- 윤리적 AI 개발 및 적용: AI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록 처리 방식

을 학습하고, 기록의 공개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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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자동 기록 분류 및 민감도 평가: 기록의 민감도를 평가하고, 개인 정보
나 민감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그러나 반드시 최종 결정은 인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필요 

아카이브 연구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지만,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윤리적 책임도 수반됩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기술적 도구와 전문가의 결합된 접근이 필
요합니다. 아카이브 연구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
책적 지원과 공동체의 참여,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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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 창업시대의 연구윤리 쟁점들’에 대한 토론문

황승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이두갑 교수(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의 ‘대학 실험실 창업시대의 연

구윤리 쟁점들’은 대학 실험실 창업의 역사와 현황을 개괄하고, 윤리적 고려사항 

중 이해상충 문제에 관하여 설명하며, 연구윤리준수 의무를 열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본 토론문은 이중 연구윤리 쟁점들을 요약하고, 특히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며, 관리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대학 실험실 창업에서 이해상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역할 충돌의 문제로, 이는 교수/연구자로서의 역할과 기업가로서의 역할 갈등, 

연구/교육 시간과 창업 활동 시간 배분, 학생 지도와 기업 운영 사이의 우선순위, 

대학의 공적 의무와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 등이 해당된다. 둘째, 연구 객관성 훼손 

위험의 문제로, 기업 이익을 위한 연구 방향 왜곡 가능성, 유리한 연구 결과만 선택

적 발표, 부정적 결과 은폐나 축소 위험, 경쟁사 관련 연구에서의 편향성 등이 해당

된다. 셋째, 자원 활용의 이해상충으로, 대학/연구실 자원의 사용 문제, 연구 장비/

시설의 기업 활용 범위,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의 사용 기준, 실험실 공간 활용의 경

계 등이 해당된다. 넷째, 인적 자원 활용의 이해상충으로, 학생 연구자 활용 관련 

문제, 학생의 학업/연구와 창업 활동 간 균형, 논문 연구와 기업 프로젝트 구분, 적

절한 보상과 권리 보장 등의 쟁점이 대두된다. 다섯째, 재정적 이해상충으로, 금전

적 이익 관련 문제, 연구비와 기업 자금의 구분, 수익 배분의 공정성, 대학/연구실 

기여도 반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활용의 이해상충으로, 연구 정

보와 기업 정보의 경계, 학문적 공개성과 영업비밀 보호,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의 

시기 조절, 연구 데이터 공유 범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복합적 이해상충 문제의 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제도적 장치로 이해상충 

공시 의무화,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창업 활동의 분리 운영, 정기적인 보고 체계 구축, 

외부 감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학생 권리 보호 

제도, 공정한 보상 체계, 고충처리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윤리적 의사결정 체

계를 위해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운영, 전문가 자문단 구성,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이해상충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과 함께 구성원들의 윤리의

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 연구자들이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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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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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구윤리포럼 토론문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를 중심으로

엄창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료 연구자들과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하지 않는 연구자는 없
다. 소통의 범위는 연구의 아이디어, 기획, 연구수행과정에서의 방법이나 문제점, 연
구 결과의 해석이나 앞으로의 연구 방향 논의 등 제한이 없다. 이러한 소통은 진행하
는 연구의 학문적, 과학적,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점검, 나아가서는 동료나 후배 연구자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
수적으로 필요하다. 소통의 주체나 대상도 연구자 개인 수준으로부터 연구팀, 연구기
관, 학술단체 등 다양하며, 때에 따라서는 정책입안자, 연구비 투자 및 관리자, 심지
어 최종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과 같은 일반 소비자까지도 포함된다.

윤철희 교수의 오늘 발표는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에 대한 것으로, 주로 “학술지 투고와 학회 참석”과 관련한 주
요 현안인 저자권 이슈와 Open Access의 보편화에 따른 학술출판환경의 변화와 부
작용으로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약탈적 학술지, 논문공장과 저자권 매매 등의 이
슈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발표자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화하고, 올바른 연구윤리 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학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논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아가 연구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며, 학술, 사회,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저자를 
paper mill이나 citation mill 등을 사용하여 조작하는 행위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국내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하여 학술지에서 전문 분야와 더불어 연구윤리에 민감한 편집위원과 심
사위원의 양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더한다.

일반적으로 학문교류는 주로 연구 결과의 발표와 확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문교류는 연구의 기획, 수행 단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어, 최근의 학문교류와 관련한 연구윤리 이슈는 연구기획과 수행 단계에
서의 이해충돌, 연구 보안, 정보 보호 등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공동연구나 
다른 연구집단과의 학술교류가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최근 연구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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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연구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 방법, 특히 경제, 사회적 영향이 큰 연구 결과 
등 연구관련 정보의 보호와 연구 보안, 이해충돌의 문제는 다른 연구팀과의 공동연구
나 국제교류, 심지어는 방문연구자의 연구 참여 혹은 접근 범위 등을 정할 때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야 할 학문교류의 요소로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토론자는 학문교류라는 개념을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의 발표 확산 
단계에 국한시키지 말고, 연구의 기획, 수행 단계에까지 확대시켜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발제 시간의 제약 때문으로 생각하지만, 학문교류의 
새로운 개념과 윤리 원칙 및 새로운 이슈, 그리고 학문교류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
하여 발제자의 연구윤리, 출판윤리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고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아
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확장된 개념의 학문교류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본격적
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귀한 발표를 해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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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인철 (상명대학교)

1. 발표자분은 인용과 관련된 규정으로 저작권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5조
의5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6조 및 제27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
다. 

제26조는 주체가 방송ㆍ신문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고의적으
로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하는 경우가 아니라, 우연하게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경
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
니다. 그리고 제27조에 적용되는 주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사업자이므로 인
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용과 관련된 규정은 발표자가 말하
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
다.”는 규정입니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 제28조의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의 공
정한 이용에 의하여 침해를 회피할 수 없다면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을 영상
저작물의 인용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5조의5도 출처명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2. 용어상의 문제

면책의 개념

많은 저작권법학자들도 저작재산권 제한을 면책규정으로 언급하고 있는 분들이 많
지만, 법학에서 면책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된 이후에 책임 여부를 판
단하기 때문에 면책은 저작재산권이 침해와 그 위법성이 인정된 이후에만 언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3조 제37조까지를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4절 제2관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밖이기 때문에 면책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
다. 따라서 면책이 아니라, 면제가 적절한 용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저작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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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또는 법률의 관점에서 영상저작물의 소유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학 또는 법률체계에서 소유권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
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이므로 무체물인 저작
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기술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3.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존재하고,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해피 에로크리스마스 사례에서 영화배우들이 
TV를 시청하는 장면에서 해당 영화가 30초 정도 상영되는 사건에 대해 공정한 인용
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4 카합344 
결정) 

이와 반대로 대괴수 용가리 사례에서는 법원은 지상파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에서 
대괴수 용가리의 출연자인 연예인이 해당 영화에 출연 여부를 확인하는 방송에서 해
당 영화의 주요 부분을 약 3분간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이고 영리적이라는 점, 피고가 영
상을 유료로 방송한 점, 저작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공정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다만 이 사건들은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저작권법에 편입되기 이전에 결정된 판례
이기 때문에 지금은 학계에서는 공정이용에 대한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 판례에서는 영화 Seven에서 인용이 쟁점이 되었지만, de minimis 법
리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가끔 패러디를 통한 인용 등이 쟁점
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상저작물의 인용에는 명확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전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도 이러한 인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고, 수백개의 판례를 통해서 추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사람
들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만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자는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인용이 대부분 안되고 있다고 하
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미지를 이미지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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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한 경우(인용의 요건을 충실히 충족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대한민국의 판례 또는 미국의 판례에 따르면 영상저작물도 인용이 가능하고, 미
국 공정이용에 관련된 수많은 판례에 따르면 타인 저작물의 인용은 일반적으로 허용
되는데 어떤 논거에 의해서 판례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국내에는 판
례가 없을 수 있지만, 미국 공정이용 사건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공정이용 사건이 적은 것은 명백하지만, 미국과 다
르게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별 저작재산권 
제한을 적용하고, 그러한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정
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과 다르게 공정이용 사건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왜 영상저작물의 인용의 경우에 인용이 어렵다고 하는지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2.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있는 공정이
용 규정입니다. 이보다 더 개론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정말 필요한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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